
(뒷면 계속)

제42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019년도 시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1. 다음 사례를 검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사고내용>

2019년 7월 14일 11:00경 A와 B는 각각 자가용승용차를 운전 중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A는 직장동료 C의 요청으로 C소유 자동차를 운

전하였는데 C와 동료직원 D가 동승하였으며, 다른 동료직원의 결혼식장에 함께 

가던 중이었다(업무관련성 없음). 이 사고로 C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D는 

후유장애(상해1급, 장애7급)가 남게 되었다.

A : B의 과실비율은 80% : 20%이며, 동승과정상 과실을 포함한 D의 호의동승 

감액비율은 50%이다.

<보험계약사항>

- A는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갑’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I/대인배상II/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

- B는 위 사고자동차에 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I/대인배상II/자기신체사고)에 가입

- C는 위 사고자동차에 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병’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I/대인배상II/자기신체사고)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으로 가입

<손해사항 등>

- C의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 22,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 사망위자료 8,000만원 / 상실수익액 13,500만원

- D의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 10,000만원 [부상손해 4,000만원 / 장애손해 6,000만원]

· 치료비 3,500만원 / 휴업손해 500만원 / 장애위자료 1,000만원 / 상실수익액 

5,000만원



(뒷면 계속)

1) C 및 D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및 각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책임을 

설명하시오. (15점)

2) C 및 D에 대한 각 보험회사의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보험자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5점)

2. 다음 사례에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가리기 위해 손해

사정사가 착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20점)

<사례>

A는 B의 피용자로서 아래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B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C(A, B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음)를 충격하여 부상케 

한 바, 이에 C는 그 자동차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B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대인배상I, II에 가입하였다.

- A는 사고당시 위 특별약관에 위반되는 연령이었으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이었다.

- A, B, C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

[단위 :만원]

구     분 상해 1급 장애 7급 사망

대인배상I 3,000 6,000 15,000
대인배상Ⅱ 무 한

자기신체사고 1,500 1,200 3,00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0,000



3.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인정)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20점)

4.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수정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5.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특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